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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1. 소송구조란?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면 당사자의 소송비용 중 일정 항목에 대하여 국가가 그 비용을 
대납하게 됩니다. 

소송구조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은 보통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 감정비용, 변호사 보수 등입니다. 
 
2.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 안내 
 

서울가정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하여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법원에 이를 문의하면，법원은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단'을 안내함으로써 
외국인이 소송구조신청절차 및 소송구조결정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실시로 외국인 당사자는 상담부터 소송구조까지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 
 

---------------------------------------------------------------------------------------------------------------- 
위 제도를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안내 신청서 
 
 

 
소장을 접수한 상태인가요? 
 

□ 소장 접수 전 
□ 소장 접수 후 

통역 지원이 필요한가요? 
 

□예 
□아니오 

통역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어느 
단계에서 지원되기를 희망하는가요? 

□ 소송구조와 관련한 상담시 
□ 재판시 
□ 소송구조와 관련한 상담.재판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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